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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 건 명] 행심 2018 - 22

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『서면사과』처분 취소 청구

 □ 청구인 : ◇◇◇ 

 □ 피청구인 : ◎◎학교장

[주    문]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.

[재결이유]

Ⅰ. 사건개요

 가. 청구인은 ◎◎등학교 학생으로 2018. 4. 13. 발생한 같은 반 학생 

◉◉◉(피해학생)에 대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하여, 2018. 4. 26. 개

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청구인에게 서면사과 처분 조치

하였다.  

 나.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통보받고, 2018. 5. 17. 이 사건 처분

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.  

Ⅱ. 청구인의 주장

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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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청구인은 ◉◉◉에게 단 두 차례 ‘미쿠짱 찌찌뽕, 미쿠짱 똥냄새‘ 

란 말을 하였을 뿐이다. 평소 친하게 장난을 자주 쳤던 사이였고 이

날도 서로 장난치며 친해지려는 의도로 한 말이었기 때문에 ◉◉◉
가 흥분하여 의자를 집어 던지고 멱살을 잡을 정도로 화를 낼 것이

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. 

 나. ◉◉◉는 ‘찌찌뽕’이라는 말이 성희롱 발언이라고 주장하나, ‘찌

찌뽕’이란 단어는 여럿이 있을 때에 같은 말을 동시에 내뱉을 경우 

사용하는 말로 성적 의미와 관련이 없다. 

  다. 청구인과 ▤▤▤은 ◉◉◉가 흥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

바로 사과하였고, 카톡으로도 다시 사과하여, 서로 화해하였다. 그런

데 청구인과 ▤▤▤만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징계처분하고, 물리적 

폭력까지 사용한 ◉◉◉에게는 아무런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

형평에 어긋난다.   

 라. 청구인은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어 자해

를 하는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. 이번 일로 크게 상처를 입고 

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살펴주기를 바란다.

Ⅲ. 피청구인 주장

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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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청구인이 일부러 복도에 나가 ◉◉◉를 놀린 것은, ◉◉◉가 싫어하

는 것을 잘 알면서 놀리려는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볼 수 있다. 

 나. ‘찌찌뽕’이라는 단어는 어감상 ‘미쿠’라는 여성 캐릭터와 결합

하여 성적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. 

  다. ‘미쿠’는 ◉◉◉가 수업 시간에 발표도 할 만큼 좋아하는 일본 

애니매이션 캐릭터이고, ◉◉◉가 ‘미쿠’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 

여기기 때문에, 청구인과 ▤▤▤이 ◉◉◉를 향해 ‘미쿠짱 똥냄

새’라고 말한 것은 ◉◉◉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.

  

 라. ◉◉◉가 청구인과 ▤▤▤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▤▤▤의 멱살을 

잡는 행동을 하였으나, 이는 청구인과 ▤▤▤이 ◉◉◉를 놀려 유발

한 것이고, 이로 인해 누군가 맞거나 다치지는 않았다. 

 마. 청구인은 화해했다고 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고, 학

교폭력에 해당하는 이상 징계 처분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, 학교폭력

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별 세부기준에 따라 가장 낮은 이 

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. 

Ⅳ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

 1. 처분근거 법령

  가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제2조, 제1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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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9조 

  다.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16조, 제17조 

  

 2. 인정되는 기초 사실

 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, 답변서, 증거자료 및 청

구인의 법정대리인 및 피청구인의 구술심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

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 가. 평소 ◉◉◉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‘미쿠’라는 인물을 좋아

하였고, 미술시간에 ‘미쿠’에 대해 발표를 하였다. 

 나. 청구인과 ▤▤▤은 2018. 04. 13. ◉◉◉에게 ‘미쿠짱 찌찌뽕’, 

‘미쿠짱 똥냄새’라고 놀렸다. 

 다. 이에 ◉◉◉는 화가 나서 청구인과 ▤▤▤을 쫒아가 의자를 던지고 

▤▤▤의 멱살을 잡았다. 

3. 이 사건 처분의 위법·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

 가.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

 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르면 “학교폭력”이란 

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, 폭행, 협박, 약취, 명예훼손․모
욕, 공갈, 강요․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, 따돌림, 사이버따돌림, 정보통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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망을 이용한 음란․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․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

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, 동법 제3조에 따르면 “가해학생”이란 가

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.  

  찌찌봉의 사전적 의미는, 상대방과 둘이 또는 여럿이 있을 때에 같은 말

을 동시에 내뱉을 경우 쓰이는 말로, 단순히 어감상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

에서 성적인 발언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. 

  따라서 이 사건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,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

제되는데, 모욕이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

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이다. 

  피청구인은 ‘미쿠’는 ◉◉◉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‘미쿠’를 

자신과 동일 시 하고 있으므로 ◉◉◉에게 ‘미쿠짱 찌찌뽕’, ‘미쿠짱 똥

냄새’라고 말한 것은 ◉◉◉를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. 

  그러나 ◉◉◉는 남학생이고, ‘미쿠’는 여성 캐릭터인 점, ◉◉◉의 별

명이 ‘미쿠’는 아니었고 평소 친구들이 ◉◉◉를 ‘미쿠’라고 부르지도 

않은 점에 비추어, ◉◉◉가 단 한번 미술 시간에 자신을 표현하라는 주제

로 ‘미쿠’에 대해 발표한 것만으로, ◉◉◉가 여성 캐릭터인 ‘미쿠’에 

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넘어 ‘◉◉◉ = 미쿠’이므로 ‘미쿠’를 놀린 

것은 ◉◉◉를 모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. 

  청구인도 ◉◉◉가 ‘미쿠’라는 캐릭터를 좋아한다고만 알고 있었지, ◉
◉◉가 자신을 ‘미쿠’와 동일 시 하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였다. 



- 6 -

  단지 청구인이 ◉◉◉가 좋아하는 일본 애니매이션 캐릭터를 놀린 것만으

로는, ◉◉◉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

보기 어려워,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, 그 밖의 학교폭력에도 해당하지 않는

다.  

 나. 결론 

 

 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, 이 사건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

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.  

Ⅴ. 결 론 

   

  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.(이 사건 처분

을 취소한다.)  


